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3의2] <개정 2021. 8. 27.>

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

(제54조제1항 후단 관련)
구 분 명 칭 제 원 등
대지 및

건물

1. 대지

2. 건물

옥외검사장·검사대기장

등 3,000제곱미터 이상

사무실·옥내검사장·공구

실등 500제곱미터 이상
기 술 인

력

1. 시험반장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

정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
나.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

으로 건설기계 시험·검사 또는 관리분

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다. 건설기계시험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

있는 자

2. 시험원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

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

이상 자격증 소지자

나.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

으로 건설기계 시험·검사 또는 관리분

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1인 이상

2인 이상

부 대 시

설

1.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

2. 검차대

3. 세차시설

5톤 이상

기 계 기

구

1. 중량계

2. 길이계

3. 각도측정기

4. 시간측정기

5. 엔진동력계 또는 견인출력측정기

6. 건·습구 온도측정기

7. 연료소모량측정기

50톤 이상

폭 4미터×높이6미터×길

이 20미터 이상

350마력 이상

유체측정 또는 전자감응

식
8. 배기가스분석기

9. 매연농도측정기

10. 속도계시험기

11. 회전반경시험기

12. 견인력시험기

Co, HC등

0~100퍼센트

150km/hr 이상

축하중 10톤 이상

40톤 이상



13. 등판능력시험기

14. 소음 및 진동시험기

15. 회전속도측정기

16. 축전지출력측정기

17. 유압시험기

18. 슬럼프콘

19. 콘크리트압력측정기

20. 공기토출량시험기

21. 제동시험기

정치식 또는 가변식

5,000rpm 이상

이동식

400kg/㎠ 이상

200kg/㎠ 이상

전자식 또는 오리피스식

디지털 또는 전자감응식

비 고 : 1. 제1호의 중량계는 평탄한 바닥에서 총하중 50톤 이상, 축하중 10

톤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2. 제2호의 길이계는 건설기계를 정치한 상태에서 길이·폭·높이를 1

밀리밀리단위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3. 제3호의 각도측정기는 붐 또는 암각도·전경각·후경각등을 측정할

수 있어야 한다.

4. 제5호의 견인출력측정기는 건설기계의 엔진을 탈착하지 아니하고

견인출력을 측정함으로써 엔진마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5. 제16호의 축전지출력측정기는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는 건

설기계의 전기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6. 제17호의 유압시험기는 건설기계의 주요 유압장치내의 펌프토출

량·압력·굴착력 등의 작업력, 실린더응력, 작동유 속도 등을 종합

적으로 측정·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.

7. 제19호의 콘크리트압력측정기는 콘크리트펌프실린더안의 압력을

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8. 제20호의 공기토출량시험기는 공기압축기의 토출성능을 측정할

수 있어야 한다.

9. 제21호의 제동시험기는 브레이크페달 작동후 정지될 때까지의 제

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
